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 83조 시행 2020. 7. 1]

1. 건설기계 조종사 구분 

2. 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주기로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교육 이수 시기 (순차적용)

   ▶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조종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4.안전교육 비용 : 32,000원

5.교육기관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

구 분 대상 기계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공기압축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 

구 분 시 기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
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조종사 면허 발급일 구분 안전교육 이수 시기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2020. 1. 1~2020.12.31

최초 발급일이 2010. 1. 1~2014.12.31 2021. 1. 1~2021.12.31

최초 발급일이 2015. 1. 1 이후 2022. 1. 1~2022.12.31


